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
대전광역시는 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
일반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1.5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※  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일반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
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※  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
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
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
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
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 

대  전  광  역  시  장

○ 처분당사자 : 이·미용업
○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<의무화된 방역지침>

관리자·운영자 이용자

▶  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
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

  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

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  -  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

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
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
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▶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
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
▶ 일 2회 이상 시설환기

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 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

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▶ 마스크 착용 

○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○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
대전광역시는 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
일반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※  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일반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
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※  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
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
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
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
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 

대  전  광  역  시  장

○ 처분당사자 : 목욕장업
○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<의무화된 방역지침>

관리자·운영자 이용자

▶  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

  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

▶  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금지

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  -  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

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
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
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▶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
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
▶ 일 2회 이상 시설환기

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 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

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▶ 마스크 착용 

○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○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
